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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출 자 : 인천 역시장

□ 폐지이유

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 리기본법」 제4조제2항 제15조제1항

에 따라 인천 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 기 의 립

기간(1984년～2005년)의 종료 립된 기 고갈에 따라 조

례를 폐지하고,

나. 우리시 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(교통연수원)의 운 자 을 당

『기 』에서 『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』로 변경하여 지원하

고자함.

□ 주요내용

가. 인천 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 기 립 운용조례를

폐지함.

□ 참고자료

  가. 고  ․  견수렴(5-3쪽)

  나. 련 령 검  췌사항(5-4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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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 역시 례      호

천 역시운수사업체 사원 시 운

립 운용 례 폐지 례안

천 역시운수사업체 사원 시 운 립 운용 례는 폐지

한다.

1 (시행 )  례는 2010  1월 1  시행한다.

2 (다  례  개 ) 천 역시 리 본 례  다

과 같  개 한다.

  별   11호  삭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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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․ 별 견수렴과 고 결과

검      

검 사항

1. 련 령 여  등 검

2. 행 규 , 가 책 , 향

  평가 등 심

3. 직  산수 협

4. 주민  리  해여

5. 홍보계획(보도 료) 여

6. 타 

○

○

○

○

○

○

실․ 별 견수렴결과

협 개 실․ 별 견 검 내용

-  간:

2009 . 10 . 19～

10.30

-내 용

  : 견수렴

“해 당 없 ”

   고 결 과

고개 견 처 견 내용

-  간:

2009 . 10 . 12～

11.2

-  

 : 시 홈 지

    시보게재

“해 당 없 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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련 령 검  췌 사항

계 령

□ 지 단체 리 본

4  (  한) ①지 단체가  신 하여 운용하
고 하는 경우에는  한  당해 례에 시하여야 한
다. 다만, 에 하여 로 ·운용 는  
한  시하지 아니할 수 다.

  ②  한   목  달 하  하여 통령령
 하는 에 라 필 한 한  간 내에  어야 한

다.

15  (  통합·폐지) ①지 단체는  다  각 호  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례  폐지  개  차에 
라  폐지하거나 다  과 통합하여야 한다. 다만, 에 

하여 지 단체에 로   경우에는 련 
앙행  에게  폐지 또는 통합  하여 필 한 
 청할 수 다.

  1.  목  달 한 경우
  2.  목 달  가능하다고 단  경우
  3. 「지 재 」에 한 특별회계  간 또는 상호간에 

사하거나 복 게  경우
  4. 그 에 재 운  효     하여 회

계에  통합하여 운 하는 것  람직하다고 단 는 경우
  ② 1항 단  규 에 하여 지 단체로   폐지 

또는 통합  하여 필 한  청  앙행   
행 안 과 협 한 후 그 결과  당해 지 단체에 통보
하여야 한다. <개  2008.2.29>

련 규

비 상
“해당사항 없 ”

련 료

  [운수사업체 사 시 운 ]
    ○  현황(2009.01.01 현재) : 2,362,816천원

    ○  지원(2009.12.31 ) : 1,473,825천원

    ○  액(2009.12.31 ) : 888,991천원 

 ※ 통연수원 산(2009. 3회 경) : 1,707,919천원

    ○ 시비보 ( ) : 1,473,825천원  

    ○ 수수료, 료 등 : 234,094천원


